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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산 지 방 법 원

제 6형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2고합437  공직 거법

  고  인 1. 이○○ , 국회 원 

  주거 부산 도구 ○○동

  등 지 부산 구 ○○동

2. ○○ , 회사원

  주거 남시 분당구 ○○동

  등 지 경남 동군 ○○면

3. ○○ , 직

  주거 울 구 ○○동

  등 지 부산 구 ○○동

4. ○○, 사업

  주거 부산 도구 ○○동

  등 지 부산 도구 ○○동

5. ○○ , 직

  주거 울 용산구 ○○동

  등 지 부산 도구 ○○동

6. ○○ ,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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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거 부산 도구 ○○동

  등 지 울 송 구 ○○동

검       사 동( 소, 공 ), 조민우, 이시 (공 )

변    인 법 법인 태평양 담당변 사 이상철( 고인 이○○, ○○, ○

○를 여) 

법 법인 인 담당변 사 이 , 태 ( 고인 ○○, ○○

를 여)

변 사 동( 고인 ○○를 여)

법 법인 우면 담당변 사 남 ( 고인 ○○  여)

변 사 강경철( 고인 ○○   국 )

 결  고 2012. 7. 27.

  

주 문

고인 이○○  징역 10월에, 고인 ○○  징역 8월에, 고인 ○○, ○○, 

○○  각 징역 6월에, 고인 ○○  징역 8월에 각 처 다.

다만, 이 결 일 부  고인 이○○, ○○, ○○에 여는 각 2 간, 고

인 ○○, ○○, ○○에 여는 각 1 간  각  집행  다.

 만 원 권 20장(증 42 )  고인 ○○ 부 , 만 원 권 3장(증 1

), 장품 트 2개(증 2 ), 장품 트 1개(LG, The history of , 증 

49 )를 고인 ○○ 부  각 몰 다.

고인 ○○ 부  9,586,000원  추징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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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유

범 죄 사 실

 고인 이○○  2012. 4. 11. 실시  19  국회 원 거에  ○○○당  공천  

 부산 도구에  당  사람이고, 고인 ○○  고인 이○○  거사 장

이었 며, 고인 ○○, ○○  각 자원 사자  고인 이○○  거운동   

사람이고, 고인 ○○는 18  국회 원 거에  ○○당 부산시당 공천심사 원장

 동  경 이 있는 사람이며, 고인 ○○  고인 이○○  거운동  

도  고인 ○○  고인 이○○에게 소개  사람이다.

 구든지 공직 거법  규 에 여 당․실  등  공 거나 공 는 경우를 

외 고는 당․실  타 자원 사에  보상 등 명목 여 를 불 고 거운동

과 여 품 타 이익  공 거나 공 는 니 고, 후보자(후보자가 

고자 는 자를 포함 다)는 거에  보도․논평이나 담․토 과 여 

송․신 ․통신․잡지 타 간행  경 ․ 리 거나 편집․취재․집 ․보도 는 

자에게 품․향  타 이익  공   없 며, 후보자(후보자가 고자 는 자를 

포함 다)는 당해 거구 에 있는 자나 ․단체․시  는 당해 거구  에 

있 라도 그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․단체․시 에 부행 를   없

고, 구든지 거에 여 후보자(후보자가 고자 는 자를 포함 다)를 여 

부행 를   없다. 

 1. 고인 이○○  단독범행

  고인  2011. 10. 6. 출 회를 개  부  19  국회 원 거에 출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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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다가 2011. 12. 13. 부산 도 거구에 소속  후보자등  

고, 2012. 1. 10. ○○○당(당시 ○○○당)에 입당  다 , 2012. 3. 18. ○○○당 당내 

경  통 여 공천  다.

  가. 2012. 1. 16. 거운동원들에  갈 트 17개 부행   자 6명에 

 갈 트 6개 공

   고인  2012. 1. 5. 19  국회 원 거  거운동  여 거운동원들에게 

 명 (2012. 1. 23.)에 즈 여  공  마  후, 당시 ○○○○ 회

에  고인   있  민○○에게 ‘○○○○ 회장’ 명  택  명   보

낼 것  지시 고, 이에 라 민○○는 2012. 1. 경 ○○○○ 회 명  갈 

트를 주  다 , 2012. 1. 16. 부산 도구 ○○동 ○○타워 ○○동 ○○ 에  

거운동원인 강○○에게 택 를 도달 게 는 법  시가 73,150원 상당  갈 

트를  것  롯 여 별지 범죄일람  1 재  같이 거운동원 17명과 부산

지역 언 사 부 자 6명 등  23명에게 택  갈 트를 주었다. 

   이 써 고인  거구민 는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거운동원 17명에게 합계 

1,243,550원 상당  갈 트를 주어 부행 를 고, 거에  보도․논평 

등과 여 편집․취재․집 ․보도 는 자 6명에게 합계 438,900원 상당  갈 

트를 공 다.  

  나. 2012. 1. 경 ○○에  갈 트 7개 부행

   고인  2012. 1. 경 부산 도구 ○○동 ○○  5 에 있는 거사 소에

 ○○ 부  ‘ 거운동  여 거구민 등에게  명   공 자’는 

취지   고 이를 승낙  다 , ○○ 부   공  요가 있는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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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 이름, 연락처, 주소, 경  등이 재  명단  보고 고  거사 소 내 

보 에 있  1개당 시가 73,150원 상당  갈 트 7개를 ○○에게 주었다.

   이 써 고인  ○○에게 갈 트 7개 합계 512,050원 상당  주어 부

행 를 다. 

  다. 2012. 3. 28. ○○에  150,000원 공

   사실 ○○  래 2항과 같이 2012. 1. 경 거운동  여  명  

 구입  장품 트 구입  3,086,000원  2012. 1. 31. 모  공 에

도 불구 고, 2012. 3. 28.  거사 소에  고인에게 ‘ 장품 트 구입 용이 

150,000원 모자라니 이를 달라’는 취지  요구를 다. 

   이에 고인  즉 에  ○○에게 장품 트  구입  명목  150,000

원  써 거운동과 여 ○○에게 품  공 다. 

 2. 고인 이○○, ○○  공모범행

  고인 이○○  2012. 1. 경  거사 소에 ,  1  나항과 같이 ○○

부  공 상자 명단  보고  다  갈 트 7개를 주고, ○○에

게 ‘나 지 사람들에게는 거사 소에  나 에 산해  니   구입해 

공 라’는 취지  말 다. 

  그 후 ○○  2012. 1. 경 장품 매업자인 임○○ 부  외상  구입  

3,086,000원 상당  장품 트 18개  12개  고인 이○○ 부   

512,050원 상당  갈 트 7개  3개를 래 6  가항과 같이 거구민 등에

게 부 다. 

  고인 이○○  2012. 1. 경  거사 소에  ○○ 부  장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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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 구입  지  요청 자 고인 ○○에게 이를 지 도  지시 고, 고인 

○○  2012. 1. 31.경 거운동원인 ○○  시  ○○ 행 ○○동지 에  ○○

 명  장품 매업자 임○○  계좌  장품  3,086,000원  송 다.

  이 써 고인 이○○, ○○  공모 여, 거운동과 여 ○○에게 3,086,000

원 상당  재산상 이익  공 다.  

 3. 고인 이○○, ○○  공모범행

  고인 이○○  2012. 2. 22.  거사 소에 , ○○ 부  ‘과거 ○○당에  

동  경 이 있는 ○○, ○○, ○○ 등  통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

 지지 언  는 것  추진 고 있는데, 사람들  모  지지 언  논 는 식

사모임  용이 요 다’는 취지  보고를  다 , ○○에게 고인 ○○를 

소개해주면  ‘ 용  ○○ 부  라’는 취지  말 고, 고인 ○○는 ○○

부  ‘식사모임  용  3,000,000원 도가 요 다’는 취지  말  듣고 나

 그 용 명목  1,500,000원  지 다. 

  이 써 고인 이○○, ○○는 공모 여, 거운동과 여 ○○에게 1,500,000

원  공 다.   

 4. 고인 ○○  범행

  고인  2012. 2. 19. 과거 ○○당 등에  동  경 이 있는 ○○, ○○과 함

께 이○○, ○○  만나 식사를  후, ○○, ○○과 함께 이○○   지지

언  추진  논  다 , 2012. 2. 경 ○○에게 ‘사람들  모  이○○  

 지지 언  논 는 식사모임  용이 요 다’는 취지  말 여 용  요구

고, 2012. 2. 26.경 부산 구 ○○동에 있는 ‘○○○’ 식당 근처 ‘○○○’ 커 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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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○ 부  1,000,000원  다.

  이 써 고인  거운동과 여 ○○ 부  1,000,000원  공 다.

 5. 고인 ○○  범행

  고인  2012. 3. 6.경 래 6  마항과 같이 ○○에게  돈  요구  이○○

부   ‘ 거사 소에  자원 사자  동  ○○이 돈  요구 다’는 취

지  말  듣고 나 , 2012. 3. 7. 자신이 생 고 있는 울에  부산  내  

○○  만나 5,000,000원이 입 어 있는 고인  들 ○○ 명  통장  보여

주면  ‘내일 5,000,000원  부쳐주겠다’고 말 고, 다 날인 2012. 3. 8. 울 이  불

상지에  고인  처 ○○  통 여 ○○과 그  처 ○○이 자원 사 동   

것에  보  명목  ○○   ○○  계좌  5,000,000원  송 다. 

  이 써 고인  거운동과 여 ○○에게 5,000,000원  공 다.

 6. 고인 ○○  범행

  가. 2012. 1. 경~2. 경 사이 갈, 장품 등 15개 부행

   고인  2012. 1. 22. 부산 도구 ○○동 ○○-○○ ○○ 트 ○○동 ○○ 에 

있는 고○○  주거지에  19  국회 원 거  여 이○○  해 시가 

150,000원 상당  장품 트를  것  롯, 별지 범죄일람  2 재  같이 

2012. 1. 경부  같  해 2. 경 지 사이에 거구민 는 거구민과 연고가 

있는 자 15명에게 장품 트  갈 트를 주었다.

   이 써 고인  19  국회 원 거  여 이○○  해 15명에게 합계 

2,019,450원 상당  트를 주어 부행 를 다.

  나. 2012. 1. 31. 이○○, ○○ 부  장품  3,086,000원 상당 이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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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고인  2012. 1. 경  거사 소에  이○○에게  2항 재 장품 

트 구입  지  요구 고, 이○○  지시를  ○○  2012. 1. 31. 

장품 매업자 임○○에게 고인이 외상  구입  장품 트  3,086,000

원  송 다. 

   이 써 고인  거운동과 여 3,086,000원 상당  이익  공 다.

  다. 2012. 2. 22. 이○○, ○○ 부  1,500,000원 

   고인  2012. 2. 22.  거사 소에  이○○  지시를  ○○ 부   

3항과 같  명목  1,500,000원  다.

   이 써 고인  거운동과 여 1,500,000원  공 다.

  라. 2012. 2. 26. ○○에  1,000,000원 지

   고인  2012. 2. 26. 부산 구 ○○동에 있는 ‘○○○’ 식당 근처 ‘○○○’ 커

에 ,  4항과 같이 지지 언  추진  ○○ 부  사람들  모  식사를  

용  1,000,000원이 들었다는 말  듣고 그 용 명목  ○○에게 1,000,000원  

주었다. 

   이 써 고인  거운동과 여 1,000,000원  공 다. 

  마. 2012. 3. 8. ○○ 부  5,000,000원 

   고인  2012. 3. 5.경  거사 소에  이○○에게 고인이 2012. 1. 14.경부

 같  해 3. 경 지 자원 사자  동  경  고인  처 ○○이 2012. 1. 

14.경부  같  해 3. 경 지 이○○  처 변○○  행 면  자원 사자  

동  보  지  요구 고, 2012. 3. 7.경  5항과 같이 이○○  연락  고 

내  ○○  만나 그 부  5,000,000원  공  사가 있  인  다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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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 3. 8. ○○ 부   5항과 같  법  5,000,000원  송 다.

   이 써 고인  거운동과 여 5,000,000원  공 다.  

  . 2012. 3. 28. 이○○ 부  150,000원 

   고인  2012. 3. 28.  거사 소에  사실   본  같이 장품 

트 구입 이 모  지불 었 에도 불구 고, 이○○ 부   1  다항과 같  

명목  150,000원  다. 

   이 써 고인  거운동과 여 150,000원  공 다.

  

증거의 요지

1. 고인 ○○  법 진

1. 고인 이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  각 일부 법 진

1. ○○, 임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  각 법 진

1. ○○, 임○○, ○○, ○○, 민○○  각 일부 법 진

1. 고인 ○○에  각 검찰 자신 조   고인 ○○에  2회 검

찰 자신 조

1. 고인 이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에  각 검찰 자신 조   고인 

○○에  1회 검찰 자신 조 (각 일부)

1. 고인 ○○, ○○에  검찰 자신 조 ( 질)  일부

1. ○○, 임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이

○○, ○○, ○○, 임○○, 이○○, 변○○, ○○, 이○○, 강○○, 이○○, 구○○, 

구○○, 이○○, ○○, 탁○○, ○○에  각 검찰 진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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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○○, ○○, 임○○, ○○에  각 검찰 진 조   ○○, 장○○, 임○

○에  각 2회 검찰 진 조 (각 일부)

1. 강○○, ○○, ○○, ○○, 민○○, 고○○, ○○, ○○, 이○○, ○○, 강

○○  각 진

1. ○○  진 (일부)

1. 각 조 , 각 녹취  작  보고, 각 녹취

1. 각 상연락망, 거사 원 황 회신, 2012. 1. 5.자 신 일( 신 : 임○○), 2012. 

1. 5.자 신 일( 신 : 민○○), 송내역, 사 조에  회신, 사 조 뢰에 

 회신,  분  보고 , 사 조(주민등 본 송부 뢰)

1. 첩 사본 1부, 거래 보  공 뢰에  회신, 각 통 내역 차트, 

공 상  자 명단, 퀵 스 증 3장 

1. 명  , 01~02월분 지출내역, 거래 보  공 요구   회신 4개

1. 각 사보고(이○○ 후보자 ○○○당 공천 일자 인-○○일보 신 사 내용 

1부, 색 장 집행 결과-입 증 사본 1부, CCTV 출  12장, 3,086,000원 입

자  보고-사진 1부, 폰 통 내역  해당부분 각 1부, 3,086,000원 자  출처, 

자 ○○  동생 ○○  계좌 인- 계좌 장에  ○○ 행 회신자

료 6장, 자 이○○, ○○ 간  통 내역 첨부-이○○ 신 통 내역 1부, 이○○ 

역 신 통 내역 1부, 자 이○○ 거사 소 직원 인 사항 등 인-직원 인 사

항 내역 1부, CCTV 등 계좌 색 장 집행결과 보고-각 CCTV 상녹  

면, ○○ 통 , 2012. 1. 31./1. 16./3. 1.~3. 10. 통 내역 분  보고-통 내역 

분 자료, 2012-5235  계좌 추 용 색 장 집행결과-○○ 행 회신자료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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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, 명란  포장 사진 1부 첨부, ○○․ ○○ 통 내역  계좌 거래내역 종합 

분 - ○○․ ○○ 통 내역시계열 분  1부, ○○ ○○ 행 계좌 거래내역 1부, 

○○․ ○○ 통 내역 분 -시계열분 도 1부, ○○ 명  ○○ 행 계좌 거래

내역  인-○○ 행 회신 거래내역  1부, ○○․ ○○․ ○○․이○○ 통 내

역 분  첨부-통 내역 분 , 2012. 1. 31. ○○․임○○․ ○○․이○○ 상  통

내역 분 -시계열분 도 1부, 각 통 내역 목 , ○○․ ○○ 통 내역 분 -통

내역 시계열분 도 1부, 통 내역 2부, 장품 매내역 인- 장품 매내역 1부, 

○○○○ 회 민○○ 이 일 등 색 장 집행결과-각  인사  구입 

 사본 1부, 자 계산  3부, ○○ F&B 부산 본사  임○○ 통 내역 인-통

내역, 체 송 명단 첨부 등- 송 황 명부, 민○○  분 보고  첨부 

등-  분 보고 , ○○ 등  이○○ 거운동 참가  사진 첨부 보고-사

진 6매, 참고인 ○○ 진  청취 보고, 참고인 ○○ 진  청취 보고, 강○

○ 우편진  첨부-이 일, 자 ○○ 진  청취 보고, ○○ 역 신 통 내

역-통 내역 4장)   

법령의 용

1. 범죄사실에  해당법조   택

  가. 고인 이○○ : 각 공직 거법 257조 1항 1 , 113조 1항( 부행  

, 징역  택), 각 공직 거법 235조 2항, 97조 2항, 95조 2항( 자들

에  품 공  , 징역  택), 공직 거법 230조 1항 4 , 135조 3

항( 거운동  150,000원 공  , 징역  택), 각 공직 거법 230조 1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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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, 135조 3항, 법 30조( 거운동  3,086,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 

1,500,000원 공  , 징역  택)

  나. 고인 ○○, ○○ : 각 공직 거법 230조 1항 4 , 135조 3항, 

법 30조(징역  택)

  다. 고인 ○○ : 구 공직 거법(2012. 2. 29. 법  11374  개   

것, 이  같다) 230조 1항 5 , 4 , 135조 3항(징역  택) 

  라. 고인 ○○ : 공직 거법 230조 1항 4 , 135조 3항(징역  택)

  마. 고인 ○○ : 각 공직 거법 257조 1항 1 , 115조( 부행  , 

징역  택), 각 구 공직 거법 230조 1항 5 , 4 , 135조 3항( 거운동 

 3,086,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 1,500,000원  , 징역  택), 공직 거

법 230조 1항 4 , 135조 3항( 거운동  1,000,000원 공  , 징역  

택), 각 공직 거법 230조 1항 6 , 4 , 135조 3항( 거운동  

5,000,000원  150,000원  , 징역  택) 

1. 법 상 감경( 고인 ○○)

  공직 거법 262조 1항 1 , 230조 1항, 법 55조 1항 3 (자 , 

각 거운동  품 타 이익   인  공직 거법 죄에 여)

1. 경합범가 ( 고인 이○○, ○○)

  각 법 37조 단, 38조 1항 2 , 50조( 고인 이○○에 여는   

범 이 가장 거운 탁○○ 자에  품 공  인  공직 거법 죄에 

 에, 고인 ○○에 여는   범 이 가장 거운 ○○에  품 

공  인  공직 거법 죄에  에 각 경합범 가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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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집행 ( 고인들)

  각 법 62조 1항( 래 양  이   각 리  상 참작)

1. 몰 ( 고인 ○○, ○○)

  공직 거법 236조 본 , 법 48조 1항

1. 추징( 고인 ○○)

  공직 거법 236조 단

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주장에 한 단

1. 고인 ○○  진   신 이 없다는 주장에 여

 가. 이 사건  고인 ○○  보 부  롯  것  동인  진 에 신 이 

있는지 여부가 핵심 인 건이라고  것이므 ,  고인 ○○ 진  

인 신 에 여 살펴보  다. 

 나. 이 사건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각 사 이 인 다. 

  1) 고인 ○○  검찰에 부  이 법 에 이르 지 매우 구체 이고 일 게 

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 는 진  고 있다(극히 일부분에 약간  진 변 가 

있 는 지만, 이는 지엽 인 사항들에 불과 다). 

  2) 고인 ○○  사   이 법 에  진 태도를 보면, 동인  이 사건과 

여 있는 그 를 진 고 있다고 보이고(부족 면 부족  , 모르는 것  

모른다고, 닌 것  니라고 고 있다), 자신에게 리  내용  부풀리거나 과장

고 불리  내용  감추거나 곡 는 등  도 인 조작  가 고 있는 것  보

이지는 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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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) 이 사건 사  재 과  통 여 고인 ○○  진 과 직․간  

는 자들  진 이 허  진 경우가 다  있는 , 그  인 것들  

언 자면, ① 고인 이○○  ○○에  150,000원 공 범행과 여, 검찰

에  ‘3월 말경 고인 ○○이 거사 소에 찾 는 했 나, 당시 고인 ○○

에게 150,000원   사실  없다’는 취지  돈   사실 자체를 부인 다가, 이 법

에 이르러 는 ‘당시 고인 ○○에게 150,000원   것  사실’이라고 면  진

 번복 고, ② 고인 ○○  ○○에  3,086,000원 상당 이익 공 범행과 

여, 검찰에  ‘자원 사자인 ○○  여  ○○ 명  임○○에게 장

품  3,086,000원  송 도  시킨 이  없다. 임○○이 자신이  겠

다며 고인 ○○이 장품  달라고 면  주고 간 계좌번  등이 힌 쪽지

를 가 갔  뿐이다’라는 취지  진 고, 임○○ 역시 검찰에  ‘ 고인 ○○

부  고인 ○○이    요구 다는 이야 를 듣고, 고인 ○○

부  계좌번  등이 힌 쪽지를   ○○  여  고인 ○○이 지

 계좌에 돈  송 도  지시 다’는 취지 , ○○도 검찰에  ‘임○○이 계

좌번 가 힌 모지를 주면  ○○ 명   계좌에 3,086,000원  송 라고 

다’는 취지  각 진 는 등 고인 ○○과 말  맞추어 같이 진  다가, 

이 법 에 이르러 고인 ○○  ‘2012. 1. 말경 임○○과 상 여 장품  

지  결 고, ○○  시  임○○에게 장품  송 해  사실이 

있다’는 취지 , 임○○  ‘이 사건 장품 이 송  당시에는 고인 ○○이 

 3,086,000원이 인출  통장  보 ․ 리 고 있었고, 고인 ○○과 사이에 장

품  지 해주  이야 가 는 나, 고인 ○○이 임○○에게 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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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  해주었  것이라고는 생각 지 못 다’는 취지 , ○○  ‘ 고인 ○○  

지시  임○○에게 3,086,000원  송 다’는 취지  각 진 여 모  종  진  

번복 며, ③ 고인 ○○  ○○ 부  1,000,000원  범행과 

여 1회 검찰 자신  시에는 ‘2012. 2. 26. 고인 ○○ 부  1,000,000원

  사실이 없다’고 여 품  사실  부인 다가, 2회 검찰 자신 에 

이르러 는 ‘당시 고인 ○○ 부  1,000,000원   사실  인 다’고 여 

종  진  번복  것 등  들  있다. 

  4)  고인 ○○이 거사 소에  출  이후 고인 이○○ 등에 여 

운함이나 신감 등  감  느끼고 있었고, 에 시 각 범죄사실  보함

에 있어   같  동 가 어느 도 작용  며,  보  인 여 고인 

○○이 지   포상  다고 라도, 이러  사 들만  고인 

○○이 나 지 고인들  고 는 등  목  가지고 처 부  지 있지도 

 사실  꾸며내어 허  보를 다고는 보  어 고, 그 에 고인 ○○이 

스스  공직 거법 죄  상당  처벌   험  감 면 지 계속 허 진

 고 있다고 볼 만  뚜  동 나 이 도 견 지 니 다. 

 다.  본 사 들  모  종합 면, 시 각 범죄사실에  고인 ○○  진

 그 신  부인 가 어 다고 생각 다.       

2. 고인 이○○1)  거운동원들  ○○에  각 부행  자들에  

품 공  에 여

 가. 거운동원들에  갈 트 17개 부행  

1) 이 항목에 는 ‘ 고인’이라고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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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) 주장

   고인이 거운동원들에게 갈 트를 보낸 것  사실이지만, ① 갈 

트를  사람들  일부는 ‘ 거구 에 있는 자’나 ‘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’에 

해당 지 고, ② 고인에게는 ‘ 거구민’ 는 ‘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’에게 

부를 다는 에  인식도 없었 며, ③ 고인   명    갈 

트를 보낸 것인 , 이는 통상 ․ 인 행  사회상규에 다고   없

고, ④ 고인에게는  같이  보내는 것이 공직 거법에 다는 인식도 

없었다. 

  2) 단

   가) 자들  일부가 ‘ 거구 에 있는 자’ 는 ‘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

자’에 해당 지 는다는 주장에 여

    (1)  법리

     공직 거법 112조 1항에  규  ‘ 부행 ’란 원  당사자  일 이 

상 에게 상  품이나 재산상  이익 등  공 는 것  말 고, 부행  

상  ‘당해 거구 에 있는 자나 ․단체․시   거구민  모임이나 행

사 는 당해 거구  에 있 라도 그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’이면 족 며, 그 

상 이 거운동원이든, 당원이든 지 니 다. 이  ‘당해 거구 에 있는 

자’란 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 거구 에 일시  체재 는 

자도 포함 므  자원 사자 등이 거구 내에  일시 이나마 거운동  해 체재 

이었다고 라도 ‘당해 거구 에 있는 자’에 해당 다고  것이다. 그리고 ‘

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’란 당해 거구민  가족․ 지․ 구․직장동료․상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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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향우회․동창회․ 목회 등 일  연 ․인간  계를 가지고 있어 그 거구

민  사결 에 직  는 간  어떠  향  미   있는 가능 이 있는 

사람  말 며, 그 연고를 맺게  사 는 불 다( 법원 1996. 11. 29. 고 96도

500 결, 2002. 2. 21. 고 2001도2819 원합 체 결, 2006. 12. 21. 고 2006도

7087 결 등 참조).

    (2) 이 사건 증거들에 면, 래  같  각 사 이 인 다.

     (가) 이 부분 자들  모  고인  여 거운동   사람들이고, 

고인  거사 소는 당해 거구인 부산 도구에 고 있었다.  

     (나) 자들  강○○, 이○○, 임○○, 임○○, ○○, ○○  부산 

도구에 주소를  거구민들이었다.

     (다) 이○○, ○○  집이 울에 있었  탓에 거운동 간 에는 거사

소 부근인 부산 도구 ○○동에  ○○○ 스 에  일시 거 다. 

     (라) 변○○, ○○, ○○  부산 도구에  ○○  졸업생들 (이

들  고인   동창생들이 도 다), 거사 소에  변○○, ○○  각 ‘특

보’ , ○○  운   행  각 고인  거운동  도 다. 

     (마) 이○○  부산 도구 ○○동에  ‘○○산업’이라는 상  사업  는 사

람인 , 동인  고인  고등  동창생 , 고인이 2011. 12. 16. 부산 도구 

○○동에 거사 소를 열  지 고인과 거운동원들이 거 를   있도

  ‘○○산업’ 사 실  내주었고, 자신도 이른  특보 에 소속 어 ‘특보’라는 직

함  가지고 고인  거운동  도 다. 

     ( ) ○○  구○○는 고인과 부산지 해양항만청에  함께 근 했  사람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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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○○는 부산지역 해양업 계자들에게 고인  보 는 동 등  는 

편 거사 소에도 가  들러 고인  거운동  도 고, 구○○도 거사 소에

 ‘특보’라는 직함  동 다. 

     (사) 임○○  축구용품  운 는 자인 , 부산 도구에 있는 각종 축

구단체에 고인  보 는 동 등  통해 고인  거운동  도 고, 일주일에 

1~2회 도 거사 소에 나갔 며, 역시 ‘특보’라는 직함  갖고 있었다. 

     ( ) 이○○는 거사 소 획  사 실 내에 자신  책상  갖고 후원회 사

를 보조 면  고인  거운동  도 다. 

     (자) ○○  고인  고등  동창생 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겸 면  

보 업 를 담당 는 편, 고인과 부산지역 언 사 자들과  간담회를 주 고 

그 에 고인  행 는 동 등  통해 고인  거운동  도 다. 

    (3)  본 사 들  모  종합 면,  자들  강○○, 이○○, 임○○, 

임○○, ○○, ○○  모  ‘ 거구민’이고, 나 지 자들  당해 거구 

에  고인  여 자원 사자  거운동  함 써 ‘ 거구 에 일시  체

재 는 자’에 해당 거나, 거구민들과 구 내지 직장동료  사  인간  계를 

갖고 있어( 어도 거구민인 거운동원들과 같  거사 소에  일 는 동료에 해

당 다고 볼  있다) 거구민  사결 에 직  는 간  향  미   

있는 가능 이 있는 사람들  ‘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’에 해당 다고  것이다. 

라  고인  변 인   주장  들이지 니 다.   

   나) ‘ 거구민’ 는 ‘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’에게 부 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

주장에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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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든 각 증거들에 면, 고인  거사 소에  회계업 를 담당  임○○

부  거운동원들  주소가 힌 명단  이 일  송부  다 , 그 에  

갈 트를 보낼 사람들  추  그 명단  ○○○○ 회   송 업

를 담당  민○○에게 이 일  보낸 사실  인   있다. 

    그 다면, 당시 고인이  자들  일부가 부산 도구에 주소를 고 

있다는 사실과  자들이 모  자신  거운동원들  같  거사 소를 

거  여 함께 거운동  는 사람들이라는 사  고 있었  이상, 고인

에게는 ‘ 거구 에 있는 자’ 는 ‘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’에게 부를 다는 

에  인식이 있었  부인  어 다고  것이다. 라  이 부분 주장도 

들이지 니 다. 

   다) 사회상규에 지 는다는 주장에 여

    (1)  법리

     공직 거법  규 식에 추어 공직 거법 112조 1항에 해당 는 품 등

 공행 가 같  조 2항과 이에 근거  거 리 원회규   그 원회  

결 에 여  행 나 직 상 행  허용 는 것  열거  행 에 해당

지 니 는 이상, 후보자 등  부행  지  처벌 는 같  법 257조 1항 

1  구 요건 해당 이 있고, 다만 후보자 등이  부행 가 같  법 112조 

2항 등에 규   행 나 직 상 행 에 해당 지는 니 라도 그것이 지

극히 상 인 생 태  나  역사  생  사회질  범  에 있는 것

이라고 볼  있는 경우에는 일종   행 나 직 상  행  사회상규에 

지 니 여 법 이 조각 는 경우가 있   있지만, 그  같  사 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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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  인 함에는 신  요 다고  것이다( 법원 2006. 6. 30. 고 2006도

2104 결 등 참조). 

    (2) 이 사건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각 사 이 인 다.

     (가) 고인   같  부행 가 공직 거법 112조 2항과 이에 근거  

거 리 원회규  등에 여  행 나 직 상 행  등  허용 는 

것  열거  행 에 해당 지 니함  명 다. 

     (나)  부행  당시 고인  19  국회 원 거  여 후보자등

  후 게 거운동  고 있었고, 거일이 3개월도 채 남지  상황이

었다. 

     (다) 이 사건 갈 트 1개  가격  73,150원이고, 17개 체  가격  

1,243,550원에 이르는 , 단지 인 이라고 에는 그 가 이 지나 게 크다

고 보인다.

     (라)  자들  고인  거사 소에  동 는 거운동원들  상

당 가 부산 도구 거구민이거나 도구에  를 졸업 고 사업  는 등 도

구  개인  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 , 이들  고인  거운동  당 에 

상당  도움    있는 지 에 있었다고 보인다. 

     (마) 편,  자들  ○○○○ 회 는 별다른 이 없는 사람들 , 

그  부분이 종 에는 고인 부  명    도 없는데, 고인이 ○

○○○ 회장  지 에 ,  회  자 , 자신  거운동  돕는 사람들에게 

거를  시 에 1개당 7만 원이 는 고가     있는 권 이 있는지 

이고, 거운동과  것이 니라면 그러  공  동 나 이 를 찾 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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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보인다. 

     ( )  들  그 송명 인  ‘○○○○ 회’라는 고인  소속 뿐만 

니라 ‘이○○’이라는 고인  이름 지 명시  채  자들에게 달 었다. 

     (사) 자들  변○○는 검찰에  ‘자신이 도에 향  갖고 있  것

이라고 생각해 고인이  보낸 것 같다’는 취지  진  도 다. 

    (3)  본 사 들  모  종합 면, 고인   같  부행 가  명  

즈 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라도, 이것이 지극히 상 인 생 태  나  

역사  생  사회질  범  에 있는 통상 ․ 인 행 에 해당 여 사

회상규에 지 니 는 것이라고는 볼  없다. 라  고인  변 인  이 

부분 주장 역시 들이지 니 다.  

   라) 공직 거법 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여

    (1)  법리

     법 16조에  자 가 행  행 가 법 에 여 죄가 지 니  것  

인  행 는 그 인에 당  이 가 있는 에 여 벌 지 니 다고 규 고 

있는 것  일  범죄가 는 경우이지만 자  특  경우에는 법 에 여 

허용  행  죄가 지 니 다고 그릇 인식 고 이  같이 그릇 인식함에 당

 이 가 있는 경우에는 벌 지 니 다는 취지이고, 이러  당  이 가 있는지 

여부는 행 자에게 자  행  법 가능 에 해 심사 고 거나 조회   있는 

계 가 있어 자신  지 능  다 여 이를 회   진지  노  다 라

면 스스  행 에 여 법  인식   있는 가능 이 있었 에도 이를 다

지 못  결과 자  행  법  인식 지 못  것인지 여부에 라 단 여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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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고, 이러  법  인식에 요  노  도는 구체 인 행 황과 행 자 

개인  인식능  그리고 행 자가 속  사회집단에 라 달리 평가 어야 다( 법원 

2006. 3. 24. 고 2005도3717 결).

    (2)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래  같  사 들이 인 다.

     (가) 고인  거운동원들에게  보내는 일  추진   2012. 1. 5. ○

○○○ 회 인 민○○에게 ‘구  보내는 것 보 .  인 요’라는 내용

 자 시지를 보내 일  진행  단시키고, 거사 소에  자신  행  일

고 있  장○○에게 ‘후보자 신분  명   보내는 것에 가 없는지’ 인

해보라는 지시를 는 , 고인에게는 자신  행 가 공직 거법에  소지가 

충분 다는 에  인식이 있었  것  보인다. 

     (나) 장○○  고인  지시에 라 에 를 걸어 ‘○○○○ 회장

 매  명 마다   해 는데, 후보자 신분  그러   보

내는 것이 찮 지’ 여부에 여 고, 부  ‘ 없다’는 취지  답

변  들었다고 나, 장○○  법 진 에 라도 당해 거구인 부산 도구를 

포함 여 부산 일 에 주  거주 는 거운동원들과 부산지역 언 사 자들에게 

 보낼 것이라는 사 ( 히   같  장○○  질 내용보다는 이러  사항이 

욱 요  것이라고 보인다) 등  질  당시 언  지  것  보이는 , 

이에 추어 보면,  같   답변  원 인 에 그 는 것이라고 생각

에도, 고인  여   나 가 추가  법 자  구 는 등  노  울여 이

를  인 지 니  채 만연히 이 사건 부행 에 나 간 것  보인다.  

     (다) 장○○  이 법 에  고인  지시를  후  인 상  법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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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 자료 등  찾 보 도 다는 취지  진 나, 거  여 

가장 공신  있는 권해  인 에는  같이  추상 ․일 인 내

용  질 를  것이 부일 뿐, 면 등  구체 인  명시 여 에 

식 를   없었  이상,  같  조사는 별다른 미를 가지  어 다고 

 것이다. 

    (3)  본 사 들  종합 면, 고인  자  행  법 가능  인식 고 있

었다고 보이고, 이에 여 조회해 볼 회가 충분히 있었 에도 불구 고 그 지  

능  다 여 이를 회   진지  노  다고 보 는 어 다고  것이

다. 라  가사 고인이  부행  법  인식 지 못 다고 라도 여

에 당  사 가 있다고는 볼  없 므 , 고인  변 인   주장  

들이지 니 다. 

 나. 자들에  갈 트 공  

  1) 주장

   가) 부산지역 언 사 자 6명에게 갈 트가 보내  당시인 2012. 1. 16. 

고인  후보자가 닌 후보자 신분이었는 , 공직 거법 235조 2항, 97조 

2항에 는 후보자  행 만  처벌 상  고 있  뿐, ‘ 후보자’ 는 ‘후보자

가 고자 는 자’는 그 행 주체  규 고 있지 다. 

   나) 고인   이 통상 ․ 인 것  허용 다고 믿었고, 거에 

 보도 등과 여 자들에게  다는 인식   없었다. 

  2) 단

   가) 후보자는 공직 거법 235조 2항, 97조 2항  행 주체가 니라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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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장에 여

    살 건 , 공직 거법 95조 2항에  같  법 97조  ‘후보자’에는 ‘후보자가 

고자 는 자’가 포함 다고 규 고 있는 , 2011. 12. 13. 후보자등  마  

고인  당 ‘후보자가 고자 는 자’에 해당 어 공직 거법 235조 2항, 97

조 2항  주체가 다고  것이다. 라   주장  들일  없다.  

   나) 거에  보도 등과  것인지 여부 등에 여

    (1)  법리

     공직 거법 97조 1항  구든지 거운동  여 송․신 ․통신․잡지 

타  간행  경 ․ 리 는 자 는 편집․취재․집 ․보도 는 자에게 품․

향  타  이익  공 거나 공  사  시 는 그 공  약속   없다고 

규 고 있는 , 여  ‘ 거운동  여’에는 거에  당   리  보도

를 게 는 극 인 목 뿐만 니라 불리  보도를 회 는 소극 인 목 도 

포함 다( 법원 2010. 12. 9. 고 2010도10451 결 등 참조). 그런데 공직 거법 

97조 2항  ‘ 거에 ’   ‘ 거운동  여’보다 욱  개 이므  여

에도 역시 리  보도를 게 는 극  목 뿐만 니라 불리  보도를 회

는 소극  목   포함 다고  것이다. 

    (2)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사 들이 인 다.

     (가) 고인  거를 불과 3개월 도  시 에 1개당 70,000원이 는 지 

 가격   거구민 등에  향 이 크다고 보이는 부산지역 언 사  

부 소속 자들에게 주었는 ,  자들  부분 종 에는 고인 부  명  

  이 없고, 고인이 굳이  시 에 자들에게  여야  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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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나 이 도 없어 보인다. 

     (나) 고인  거운동 창 에 획  회계 업  등  담당 며 거운동  

주도  도  ○○  2011. 11. 23.경 고인에게 ‘어  ○○신    

사에 이 차 2)에  언 이 없고, ○○, ○○, ○○  사진만 나  것에 

여 내부  우 는 색이 있었습니다 ~ 지역언  자들과  연결작업이 시

고 이런 사가 나   노출 도를 조 에 많이 만드는 것이 지명도 산에 효과가 

있  말 드립니다’라는 내용  이 일  보냈고, 이에 라 고인  ○○  행 

래 2011. 12. 2.경 부산지역 언 사 부 자들(이 사건 자들)과 간담회

를 가 며, 그 후 고인   자들에게 갈 트를 보냈다. 

     (다) 고인  검찰에  ‘  같이 자간담회 자리를 마 는 것이  도

움이  것이라는 생각  나, 자들과 분   해 노  했다고는 생각

지 는다. 도움보다는 소  해는 입지  것이라고 생각했 며,  보도

를 이거나 그에  처도 가능   있다는 차원에  자리를 마 했다’는 취지  

진 다.    

     (라) 거사 소에  색 당시 견  ‘ 후보자 거운동계획(2012. 

1.)’이라는 에는 ‘지 지 자  개별  통  사거리 공  인 뷰 실

시’ 등 언  보 이 재 어 있다.  

     (마) 고인  19  국회 원 거에 출마  결심  것  보이는 2011. 

10.경부  2012. 4.경 지 부산지역 언 사 자들과 번 게 통 를  듯 다.  

     ( ) 당시 이 사건 갈 트를  자들 사이에 도 고인이 자들

2) 고인  가리키는 것 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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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  돌린 것   소지가 있   있다는 말들이 있었고, 이 에 

 돌 보내자는 이야 지 나 나 그 후 지부지  것  보인다. 

    (3)  든 사 들  종합 면, 고인에게는  보낼 당시  자들  여

 거에  자신  당 에 리  보도를 게 는 극 인 목  는 소  불

리  보도를 회 는 소극 인 목 이 있었다고  것이므 , 이 부분 갈 

트 6개는 ‘ 거에  보도 등과 여’ 공 었다고 이 상당 다. 라  고

인  변 인  이 부분 주장도 들이지 니 다(통상 ․ 인 이라는 주

장   거운동원들에   공에  단 부분에  본  체  사

 이  이를 들이  어 다고  것이다). 

 다. ○○에  갈 트 7개 부행  

  1) 주장

   고인  갈 트 7개를 ○○에게  사실 자체가 없고, 가사 그 지 다 

라도, ○○  주장에 르면 고인  ○○이 작 해  명단에 포함  사람

들에게  달 라고 면  ○○에게 갈 트를 내주었다는 것인 , 이 

경우 ○○  단  심부름꾼 내지는 달자에 불과 게 므 , 이는 어도 ‘ ○

○에 ’ 품 공행 가  는 없다.  

  2) 단

   가) ○○에게 갈 트 7개를 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여 

    (1) 이 사건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각 사 이 인 다.

     (가) ○○  사  이래 이 법 에 이르 지 ‘2012.  명   고인

에게  사  사람들에게 돌릴 것  자, 고인이 ○○  불러 지인들에



- 27 -

게 보내고 남   가 라고 지시 고, 이에 ○○이 갈 트 7개를 

가  자신에게 주었다’는 취지  구체 이고 일 게 진 고 있다. 

     (나) ○○, 강○○, ○○  검찰에  ‘ ○○ 부  갈 트를 

다’는 취지  각 진 는 , 이에 르면 ○○이 고인 부   갈 

트를 갈  용도에 라 실  사람들에게  돌린 것  보이고, 편 

○○는 검찰에  ‘ 갈 트 에 고인  명함이 들어있었다’는 취지  진

도 다. 

     (다) 만약 갈 트를 고인 에  ○○에게  것이 니라면, ○○

이  갈 트를 단  가 갔다는 결 에 이르게  것인데( 고인  변

인도 이러  취지  주장  고 있다), ○○이 이를 부  목 에 사용  것도 

닌 마당에(  본  같이 거구민 등에게 이 일부 공 었다) 엇 에 

험  릅쓰고  갈 트 7개를 취 다는 것인지 납득  어 다.  

     (라) ○○, 강○○, ○○  ○○이 고인에게   것  면  

시  명단에 당 부  포함 어 있  사람들이고, 그  ○○는 고인  고등

 이 도 데, ○○이 고인 부   거 당 에도 리 게 

거사 소에  갈 트를 훔쳐가면 지  ○○, 강○○, ○○에게  

고 다는 것   이해가 가지 는다( ○○, 강○○, ○○에게 각 이 

달  날짜  미루어 볼 , 고인  주장에 르게 면, ○○이 고인 부

  거 당 자마자  갈 트를 임  가 가 독단  자신  계획

 실행에 겼다는 이 는 , 이는 상식에 다고 생각 다).

     (마) ○○는 부산 도구에  60  도를 살 다고 고 18  국회 원 거



- 28 -

에  ○○당 부산시당 공천심사 원장  동  경 도 있 며, ○○  과거 부산 

도구에  구청장 거에 출마했  경 이 있는 사람 , 도구에  를 갖고 

있거나 거 경험이 있  에, ○○이나 고인  이들 부  거에 도움  

고자 했  것  보인다.

     ( ) ○○는 검찰에  ‘ ○○ 부   갈 트에 해 고인에게 고

맙다는 인사를 지 느냐는 말  듣고, 고인이  것  다면 지  것

이라며 ○○에게 역  낸 이 있다’는 취지  진 는 , 만약 ○○이 갈 

트를 단  가 가 다면 ○○에게  같  말   는 없었  

것  보인다.

     (사) ○○ 진  신  탄핵 는 변 인  여러 가지 주장들  이에  

단

      ① ○○  검찰에 는 ‘ 고인에게   상자 명단  보여주었 니 고

인이 그 에  갈 트를 보낼 사람들  별해 주었다’고 진 다가, 이 법

에 이르러 는 ‘ 고인이 구에게 어떤 건  주라고  것  니고,  보내야 

 사람과  보내도  사람만 구분해주었 며, 검찰에  진  착각  해  그런 

것 같다’고 여 진  번복 다는 주장에 여 살 건 , ○○  진 이 일부 

번복 는 나, 그것이 진  신  훼손  도라고는 보  어 다(이는 실

 착 에  것이거나 검찰조사 당시 진  취지가 잘못 달  것이었  도 있

다).

      ② ○○  7개  갈 트  자신이 실  깨 다고 는 1개  

○○, 강○○, ○○에게  3개 등  4개 이외에 나 지 3개에 여는 그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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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처를 진 지 못 고 있어, ○○이 다고 는 갈 트  량이 과연 

7개인지 이 있다는 주장에 여 보건 , 이 달  사람들  자가 많고, 

그 에는 장품 트가 달  사람과 갈 트가 달  사람이 여 있

었는 , 억  계상 구에게 어떤 이 달 었는지 지 일부러 신경 써  

억 고 거나  해 지 는 이상, 구체 인 내용  일일이 억  지 못

 도 있는 것이라고  것이다.  

      ③ ○○  ‘ 고인 부  ○○ 에  갈 트를 구입했다는 이야

를 들었다’고 나, 실  고인  ○○ 에  갈 트를 구입  이 

없다는 주장에 여 단 건 , ○○  검찰에  ‘○○ 에   갈 

트를 구입 다고 고인 부  들었다. 마도 가 운 곳에 ○○  ○○ 이 

있 니 그곳에  구입  것 같 데 잘  모르겠다’는 취지  진 고, 고인  이 

법 에  ‘부산에 있는 인척들에게  해  에 10개가 들어있는 갈 

트를 거사 소  송시 다’고 진 며, ○○는 검찰에  ‘ ○○이  

명 에 갈 트를 들고 자신  집  찾 는데, 갈 트가 ○○  

쇼  에 들어 있었다'고 진 는 , 이에 추어  포장이 어 있지  

갈 트를 고인 이 인근  ○○ 에  구  쇼 에 담  ○○에

게 달했  가능   어 고,  쇼  본 ○○이 ○○ 에  

갈 트를 구입  것  착각했 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. 

      ④ ○○  ○○이 갈 트를 자신  승용차에 실어 주었다고 나, 

거사 장  지 에 있  ○○이 랫사람들  여  갈 트를 게 

지 고 몸소 날라 주었다는 것  상식  납득  어 다는 주장에 여는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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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○  ○○과 함께 갈 트 7개를 ○○  승용차에 겨 실었다는 것 , 

갈 트  가 많고, 그다지 거운 건도 니어  ○○이 직  운 해주

었다고 라도 그다지 이상  것이 없다고 보인다. 

      ⑤ ○○  거사 소 내에 갈 트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 못 다

고 는데, 거사 소에  일   사람이 사 실 내에 갈 트가 있었는지조

차 지 못했다고 는 것   어 다는 주장에 여도,  거사 소에 

○○  책상이 있었다고는 나 고인  거사 소는 그 규모가 작지 고, ○

○   거사 소에 상주 면  업 를 담당했  것도 니므 , ○○이 사 실 

어느 구 에 어떤 건들이 있었는지 지 지는 못  도 있다고  것이다. 

      ⑥ 공직 거법  가 생  가능 이 많 에도 불구 고 고인이 ○

○     승낙 다는 것   납득이 지 는다는 주장과 여

는, 고인   본  같이 공직 거법  가능 이 있다고 인식 에

도  인도 지 니  채 만연히  명 에  보내는 것  통상 ․

인 행  찮다고 생각 고 거운동원들  자들에게 23개  갈 트

를 보내 도 는 , 이 경우도 그 연장 상에  고인이 ○○   용  

것  볼 도 있다고 생각 다.   

    (2)  본 사 들  모  종합 면, 2012. 1. 경 고인이 ○○에게 갈 

트 7개를  사실  히 인   있다. 라  고인  변 인  이 부

분 주장 역시 들일  없다.     

   나) ○○  단  심부름꾼 내지는 달자에 불과 다는 주장에 여

    (1)  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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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우리나라  거풍토에  권 거를 근 시 야  당 에 여는 도 

이 를 달지 니  것이다. 그런데 권 거 장  모습  보면 후보자나 그 우자

가 곧  권자에게 품  주는 경우는 극히 드 고 부분  경우 후보자 등이 

거사 계자에게 품  주면 그것이 몇 번  간단계를 거 면  범 를 여 

다  종 권자들에게 리 분 는 것이고, 그 과 에  부 는 일부 품이 

용 도 며, 그  과  모  내는 것  지극히 어 운 것이 실이다. 이

러  실  에  품  종  가질 사람에 여 주는 것만  처벌  

상  여야 다면 권 거를 근 고자 는 입법목  달   없고, 간

단계에  주는 것이라 라도 그것이 포착 면 이를 처벌 여야  요 이 실  

것이다. 이러  취지에 입각 여 공직 거법 230조 1항 4 , 5 , 135조 

3항에  , 품 타 이익  ‘ 공’이라 함  드시 품 등  상 에게 귀속시

키는 것만  는 것  니고, 그 품 등  지  상 이 품 등  귀속주

체가 닌 이른  간자라고 라도, 그 간자가 단  보 자이거나 특 인에게 

특  품  달  여 심부름  는 사자에 불과  것이 니라 그에게 품 

등  분 상이나 법, 분  등에  어느 도  단과 재량  여지가 있는 

,  그에게 귀속  부분이 지 어 있지  경우라고 라도 그에게 품 

등  주는 것   규 에  말 는 ‘ 공’에 포함 다  것이다. 라  후보자 등이 

종 권자가 닌 간자에게 품  주는 것이 ‘ 공’에 해당  여는 그 간

자가 단 히 보 거나 심부름 는 자가 니라 간자  여  불특  다  거

인들  매 여 지지 를 보 는 등  부 거에 사용 도  공  것  그 

간자에게  같  미  재량이 있 면 족  것이고, 그가 품   후 이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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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  부단계  사람들에게 분 여 주었는지, 그 부 는 일부를 그가 용

는지, 그 사용처가 모  는지 여부 등  이미 립  범죄에 런 향이 없

는 것이며, 편 그 간자가 후보자 등 부  품   당시에 그에게  같

 미  재량이 있었는지를 단  여는 후보자 등과 그  계, 품 등  

 동  경 , 그 당시 언  사용용도  사용 법, 당시  거상황 등 사

 종합  고 여야  것이다( 법원 2002. 2. 21. 고 2001도2819 원합

체 결, 2006. 5. 12. 고 2006도986 결, 2009. 4. 23. 고 2009도834 결 등 

참조).

    (2) 이 사건 각 증거에 면, 래  같  사 들이 인 다.

     (가) ○○  부산 도구에  십  살  사람 , 검찰  이 법 에

 ‘  명 에 사람들에게   것  면  고인에게 20여 명 도  

상자를 리  명단  보여주자, 고인이 갈 트 7개를 내주면 , 나 지 

사람들에게는   구입 여 보내면 나 에 산  해주겠다고 고, 구

에게, 언 , 어떤  라고 구체  지시  는 없었 며,  고 남는 

것   처리 라고 다’는 취지  각 진 고 있다.

     (나) ○○  실  고인에게 당  보고  명단에는 없었  사람들  자신

 지인들인 ○○, ○○, ○○ 등에게도  보냈다.

     (다) ○○   같이  명 에  자고 고인에게   고, 

상자를 결 며, 부족   구입 도 는 등 이 사건 과 여 

구체 인 실 를 주도 다.

    (3)  본 사 들  종합 면, ○○에게는  갈 트  분 상이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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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등 그 처리에 여 상당  도  단과 재량  여지가 있었  것  보이

고, 이  달리 ○○이 단  심부름꾼이나 달자에 불과 다고 는 어 다고 

 것이다. 라  고인  변 인  이 부분 주장도 들이지 니 다.  

3. 고인 이○○, ○○  3,086,000원 상당 이익 공  고인 이○○  150,000

원 공  에 여 

 가. 주장

  1) 고인 ○○이 ○○  요구  임○○  계좌에 장품  3,086,000원  

송  것  사실이지만, 고인 이○○  이러  사실   지 못 다. 

  2) 고인 ○○  ○○  일  요구에 어   없이 여 ○○이 실  

장품  했는지 여부도 지 못  상태에  임○○에게 3,086,000원  송 해 주

었고, 장품 트는 ○○  이름  보내 며, 자들도 모  ○○

  인식 므 , 고인 ○○이 ○○ 명  장품  송 해  

것  고인 이○○  ‘ 거운동과 여’ 이루어진 행 라고   없다. 

  3) 고인 이○○이 ○○에게 150,000원   것  사실이지만, 당시 고인 이○

○  루 종일 있었  거운동  매우 곤 고 지  상태에  ○○ 부  

150,000원이 부족 다는 등  이야 를 듣고 그것이 슨 돈인지 이 생각도 지 

 채 그  ○○  빨리 보내고 싶다는 마 에 심  지갑에  150,000원  꺼내 

○○에게 주었  뿐이고,  150,000원  ○○이 자신  이름  보낸 장품 

트   명목  요구  것이며, ○○  장품 트  고인 

○○ 부  이미 부 지  실 는 장품 트 이 부족 지 

에도 이 부족 다고 거짓말 지 여 이를 간 것이므 , 고인 이○○이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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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운동과 여’ ○○에게 150,000원  공  것이라고   없다. 

  4) ①  3,086,000원 상당 이익 공  경우, ○○  고인 이○○  지시  사

람들에게 장품   후 그  고인 ○○  여  송 도  

다는 것인 , 이 경우 ○○  장품  심부름   사람에 불과 고, 고인 이

○○과 ○○  임○○에게  돈  송  것이지 ○○에게 지  것이 니므

, 고인 이○○과 ○○이 ‘ ○○에게’ 어떠  이익  공 다고   없고, 

②  150,000원 공  경우, ○○  주장에 르 라도 고인 이○○  ○○  

말  믿고 장품 트   부족  부분  ○○  통 여 장품 매업자

에게 다는 인식  갖고 있었  뿐인 , 이 경우에도 ○○  특 인에게 특  원

 달 도  지시  단  심부름꾼 내지는 달자에 불과 므 , 고인 이○○이 

○○에게 150,000원   것  ‘ ○○에 ’ 품 공행 가   없다.       

 나. 단

  1) 3,086,000원  송  고인 이○○과는 다는 주장에 여

   가) 이 사건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각 사 들이 인 다.

    (1) ○○  사  이래 이 법 에 이르 지 ‘ 고인 이○○이   돌

리자는 자신   승낙 면 ,   구입 면 차후에 산해주겠다고 

며, 그에 라 자신  일단 임○○ 부  장품 트를 외상  구입 여 

사람들에게 다. 그 후 2012. 1. 말경 고인 이○○에게 장품 트  

3,086,000원  결 해달라고 자, 고인 이○○이 고인 ○○에게 그 처리를 지시

여 고인 ○○이 임○○에게 장품  송 해주었다’는 취지  구체 이고 

일 게 진 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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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2) 고인 ○○  거사 장  가 주 는  여러 차  

(  고인  검찰에  가 주   5번 도 다고 진   있다) 

거운동과 여 품 등  공 는 것이 당  ․ 효 등 후보자  신분에 얼

마나  향  미 는지 매우 잘 고 있었  것  보이는 , 고인 ○○이 

그처럼 요  사항과  일  처리 면  후보자에게 보고 내지 상 는 등  

차를  거 지  채 자  이를 임  처리 다는 것  경험 상 쉽게 납

득  어 다( 고인 ○○  임○○과는 이에 여 상 를 다고 나, 임○○

이 후보자  지 나 단  신   있는지 이다).  고인 이○○  검찰에

, ○○이 ○○에게 공  5,000,000원과 여 ‘ 고인 ○○ 부  ○

○이 자신  동경  처가 일  것에  보 를 요구 다는 말  들었다’고 진

는데, 이 부분 장품  3,086,000원에  사항이  5,000,000원에  사

항보다 그 요 에 있어  결  다고 보  어 움에도, 고인 ○○이 이를 

고인 이○○에게 보고 지 다는 것   어 다. 

    (3) ○○  고인 이○○과  독 를 즐겨  것  보이는 (실  ○

○  래에  보는  같이 지지 언 논 를  모임  식사 용 1,500,000원  

장품 트  150,000원  고인에게 직  요구 도   있다), 이 사건

에 도 ○○  다른 사람  거 지 고 막  고인에게 돈  달라고  가

능 이 크다고 보인다. 

    (4) 고인 이○○, ○○  모  임○○에게  장품  3,086,000원  송

  ○○ 부  장품 트 자 명단   사실이 없다고 부인 고 

있 나, 임○○  이 법 에   송   고인 ○○  통해 ○○이  ○



- 36 -

○에게 갖다  명단   보 다고 진 고 있는 , 그 다면  명단  고인 

○○ 등  통해 고인 이○○에게도 보고 었  가능 이 있다고 보인다. 

    (5) 고인 ○○  검찰단계에  임○○, ○○ 등과 통모 여 ‘ 거사 장인 

자신이 니라 임○○이 ○○에게 장품  송  지시  것’이라고 거짓말  

도 다. 

    (6) 자원 사자에 불과  ○○이 고인 이○○에게  자는  

다가 이를 거 당 에도 자    구입 여 돌린 다 , 막 가내  후

보자 에 그  내놓 라고 요구 다는 주장  경험 이나 상식에 추어  

믿  어 고, ○○이 그러  행동   만  동 나 이 도 쉽사리 견 지 니

다.  

    (7) 이 부분 범행과 여 ○○  2012. 3.  고인 이○○과  를 

녹 는데,  는 고인 이○○이 장품 사실  이미 고 있  

 이루어진 것  보이는 , 그 주요  내용  래  같다.

     (가)  내용

    - ○○ : 그리고  거 보고를 드리 고 했는  거  저 에  물  그거 

거  다 그거하고 저, 병수 원 집 주 하고 말씀하  거 다 했고

. 동그라미  거는 다 전달한 겁니다. 그리고 거는 저... 거 6 , 8  

거는  저, 품 았고, 안 그러  여  한 사람   사람 고, 나

는 주 마라는 사람  그냥 곱표를 쳐 고 .

    - ○○ : (전화 통화 : 어, 어. *** 하 청취 능) 그래, 단 뭐 그런 거  그거하고. 

 나  좀 *** 하  쁘게 다 갔다 하니  뭐... … 아, 그거 *** 그거 

뭐 *** *** 내를 주는 사람  그래 하나. *** *** 나는 뭐 단  뭐 그

랬  건 ... ,  문제  그랬어, 뭐, 뭐, *** 사실  런 양  뭐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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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씨다, 뭐 ○○씨다 뭐, 뭐뭐, 다 보내고 *** 뭐, 뭐... 내 름   보

내고. 런 거는 *** 본  름  보낸거 아니야, 그 ?

    - ○○ : 그 죠, 그 마는 결  거  좀 달라고 제 그 게 얘 를 하는 거

야, 그 게 하는...

    - ○○ : 다 그 게, 그 게 ***. 그런  내가   숙하 가 않아가 고, 그것  

내 사실  믿  에  하 는 했 마는 해 고  *** 좀 상하다 그런 생각

 가졌어. 그거는 내가 표현  안 했는  ***

    - ○○ :  그 냐  저    사람들하고   동안 연락  안하고 다가 갑

 가   내  표를 빌 달라고 할 수  없고.

    - ○○ : 그런 , 그런  내가 가 고 는 트워크 ***, 조  아무리 허술하게  

리 조  가 고 는 트웍  는 ...

    - ○○ : , 그런  그 는 그거 저  그... 후보님  그  ***  적에 ○○씨 *** 

다 내, 내 *** 아, 그러  빼 시다 하고 빼 리듯   간에 겹 고, 내가 

그거 후보님  정보를 르다보니 . 

    - ○○ : 단 내가 계  찰  하겠어  …     

     (나) 이에 여 고인 이○○  ①  가 녹  이 는 ○○이 자신

에게 리  부분만  췌 는 등 도  조작․편집  것이고, ② 자신   

 당시 다른 사람과  통 를 고 있었 며, ○○  말에 별 심이 없어 

 듣지도  채 건  답  뿐이라는 취지  주장 다. 

      첫 번째 주장에 여 보건 , 이 사건 각 증거에 해 인 는 래  같  

사 들, 즉 ① ○○  이  식  구  녹 를 가지고 가 내용  녹  

것  보이는데, 늘날과 같이 녹 이 고도  달  시 에 이는 상  

뒤떨어진 녹 법에 속 다고 보이고, 검찰도  녹 이 에 담  녹 내용  일

 만들  해 녹 이 를 재생시킨 상태에  마이크를 고 다시 녹  여 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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퓨  일  장  , ② ○○   녹 이 를 롯 여  7개  녹 이

에 녹  는데, 여 에는 다소 불 요 다고 보이는 일상 인 나 일견 ○

○에게 불리 다고 보이는 내용 지도 모  포함 어 있는 , ③ 녹  내용  

청취가 어 운 부분이 많 는 나, 이는 녹  당시  주변 소 이나 구  녹 가 

사용  결과 질이 좋지  것(  같  검찰에  2차 녹 과 도  몫  듯

다) 등에 인 는 것  보이는 , ④ ○○이 돈  주고 가에게 편집  맡

겼다는 등  사 도 찾  어 운  등  종합 면,  녹 이 를 롯 여 ○○

이 녹  내용들이 도  조작․편집 었다고 보 는 어 다고  것이다. 

       번째 주장에 여 살 건 , 재 부가  녹  내용  직  청취해 본 결

과,  도  고인 이○○이 다른 사람과  통 를 는 했 나, 그것   

부 3회 도에 그쳤  뿐이고,  고인 이○○이  통 를 는 도 에는 

○○이 말 는 것  단 며, 고인 이○○  ○○  말에 슨 소리냐고 

면  는다거나  엉뚱  답  고 있지도 니 , 이  같  사 들에 

추어 고인 이○○  ○○이 는 말  충분히 이해 고 답 는 등 ○○과  

에 나름  집 고 있었다고 보인다.    

    (8) ○○ 진  신  탄핵 는 변 인  여러 가지 주장들  이에  

단

     (가) 공직 거법 이  가능 이 많 에도 불구 고 고인 이○○이 

○○     승낙 다는 것   납득이 지 고, 편 자들

   고인 이○○이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 지도 못 , ○○  향

후 자신이 구청장 거 등에 출마  것  염 에 고 자신    것이며,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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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자원 사자들에게 값, 통  등  실 인 용도 지 해주지  고인 이

○○이 ○○  여  장품  도  다는 것  쉽게 납득이 가지 는

다는 주장에 여 보건 , ①   장품  ○○  명  구입 었고, 

그 도 ○○  명  결 어 외 는 거사 소  이 잘 드러

나지 는데, 이는 고인 이○○이 ○○     승낙 면 도 향후 공직

거법  가  소지를 사 에 거 는 도에  그 게  것  볼 

도 있고, ② 다 , 당시에는 ○○이 향후 구청장 거 등에 출마  것인지 여

부가  구체 지도  상태여  ○○이 자신  거운동  해 독단  

장품  돌린 후 고인 이○○ 에 그  요구 다는 것  상식  납

득  어 다. 

     (나) 자들  모  ○○  척이나 구 는 지인들인 ,  

자들  사회  지   직업 등에 추어 이들이 거에 향  미   있는 가능

 거  없다는 주장에 여는, ○○이 주  자신  지인들에게  는 

나, 인맥이라는 것  속 상 어찌보면 이는 당연  것에 불과 다고 보이고, ○

○  자신  지인들 에 도 부산 도구에  어느 도 를 보   있거나 거

에 도움이   있다고 생각 는 사람들  나름  별 여  돌린 것  보

이는 ,  자들이 거에 향  미   있는 가능 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

단 는 것  곤란 다고 생각 다.

     (다) 장품 트  량이 게 몇 개인지에 여도 이 있다는 

주장에 여는, 억  계상 ○○, 임○○ 등이 그 량   억 지 못

는 것도 이해 지 못   니라고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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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(라) ○○이 시  명단에 20명 도  이름이 재 어 있었고, 그 에  

갈 트를 공  사람들  외 면 추가  13명에 해 만   주면 

는데 장품 트를 18개 이나 구입 다는 것  쉽게 납득이 가지 는다는 주

장에 여 보면, ○○이 처 부  장품 트  개 를 특 여 구입  것

이 니라, 임○○에게 일   범  내에  량  맞춰 달라고 요구 고, 이

에 라 장품  종  량이 결 었  것  보인다(  다소 게 

 것일 도 있다).

     (마) ○○  당  고인 이○○에게 보고  명단에 들어 있지  사람들

에게도  는데, 이는 보고를 고 지시를    사람  행동 는 

보이지 는다는 주장에 여 살 건 , 당  명단에 없  사람들에게도 이 

달 는 나, 이는 장품 과 여 고인 이○○이 ○○에게 부여  

일  재량  범  내에  이루어진 것  볼 도 있다.

     ( ) 공직 거법  험  릅쓰고   고인 이○○이 남  

 거사 소에  고생 는 사람들에게 주는 등  익 게 사용 지 고, 그  

○○에게  라고 했다는 것  상식에 다는 주장에 여는,  장품 

 돌릴  ○○이 거사 소에  출  훨  이  시 , 고

인 이○○이 ○○  어느 도 신뢰 면  일  추진  맡겼  것  보이는 , 그

러  상황에  고인 이○○이 장품 과 여 주도  일  처리  ○

○에게 남는   처리 도  는 것  특별히 이상  것이 없다고 보인다. 

   나)  본 사 들  모  종합 면, 고인 이○○이 ○○에게 3,086,000원 상

당  이익  공 는 것에 여 고인 ○○과 공모  사실  히 인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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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라  고인 이○○, ○○  그 변 인   주장  들이지 니 다. 

  2) 3,086,000원 상당 이익  150,000원  공  거운동 이 없다는 주장에 

여

   가)  법리

    공직 거법 135조 3항에   ‘ 거운동과 여’는 ‘ 거운동에 즈

여, 거운동에  사항  동  여’라는 미 , ‘ 거운동  여’보다 범

고, 거운동  목  는 거에 향  미 게  목 이 없었다 라도 그 

행  자체가 거  자 ․공  침해  우 가 높  행 를 규  요 에  

 것이므 , 드시 품 공이 거운동  가일 요는 없 며, 거운동  

보 공  가, 거사 계자 스카우트 용 등과 같이 거운동과  것이면 

엇이든 이에 포함 다( 법원 2006. 6. 27. 고 2006도2370 결 등 참조).

    그리고 국회 원 거에  당  공천  게 여  사나 능 이 없 에도 

이를 해   있는 것처럼 망 여 공천과 여 품   경우, 공직 거법

상 공천 품 죄  사 죄가 모  립 고 양자는 상상  경합  계에 있다

고  것인데, 이 경우  품  공  사람  경우에도 후보자  추천 겠다는 생

각  품  공  것이므 ,  원  공 는 과 에  사결 상 어느 도

 자가 있었다고 라도 후보자 추천과  이 인 는 이상,  행  역시 

공직 거법상 공천 품 죄에 해당 다고 이 상당 다( 법원 2009. 4. 23. 

고 2009도834 결 등 참조).

   나) 3,086,000원 상당 이익 공  경우

    고인 ○○이 실  장품 이 이루어 는지 여부를 지 못 는 상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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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○○에게 돈  송 해주었고, 장품 이 ○○  이름  보내 며, 

자들도 모  ○○   인식 다고 다 라도, 고인 ○○이 ○

○  명  임○○에게 3,086,000원  송  당시  돈  ○○이 거  

여 도움  고자 사람들에게 돌린  이라고 생각   이상, 이는 분명 

‘ 거운동과 여’ 이루어진 것이라고  것이다. 라  이 부분 주장도 들이

지 니 다.  

   다) 150,000원 공  경우

    (1)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사 들이 인 다.

     (가) ○○  사  이래 이 법 에 이르 지 ‘2012. 3. 28. 거사 소에 

가  고인 이○○에게 장품  계산이 잘못 어  150,000원이 부족 다고 

니, 고인 이○○이 지  주겠다며 지갑에  150,000원  꺼내어 주었다’는 취지  구

체 이고 일 게 진 고 있다. 

     (나) 고인 이○○  국회 원 거에 출마 여 ○○○당  당내 경  통해 공

천 지  상태에 있었  사람 , 어떠  경우에 공직 거법 이 는지 

구보다도 잘 고 있었  것  보이는데, 그러  에 있  고인 이○○이, 이미 

거사 소에  출  ○○이 장품  운운 며 돈  요구 는데도 그 명목 

등에 여   지 니  채 단지 곤 고 귀찮다는 등  이 만  돈  

다는 것  경험 에 다고 보인다.

     (다) 게다가 고인 이○○  검찰에 는 ○○에게 150,000원   사실이 

 없다고 허 진  지 는 , 그 이 에 여 납득  만  명이 없다.

     (라) 이 부분 범행과 여 ○○이 2012. 3. 28.경 고인 이○○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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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녹 는데, 그   주요  내용  래  같다.

     < 화내 >

     - ○○ : … 아, 그리고 맞다! 그걸 좀 얘 를 해 주 야 겠습니다. 뭐냐 하  그  

 물  300만 원 좀 게 보냈는  15만 원 가, 적게 들었다고 어제 아

 연락  집사람 편  다 하 라고 . 그래  님한테 얘 는 했는 , 

그  물.

     - ○○ : 뭘 ***

     - ○○ : 그  그 화 품  사 ...

     - ○○ : 어  들어 ?

     - ○○ :   님한테 시켜드 는  *** 물어보니  “누 한테 얼마를 보냈습

니 ?” 하니  *** 보냈 는 보냈는 ... 누 ... 안 물어 거든 . 안 물어

는  “ 에 조  차 가 다고 하 ...” 러니  “그거는 보내 게 ” 

랬는  “액수가 어째 니 ” 하니  “그거는 래 돼가 억  안 난다” 하

라고 . 그런  늘 또 집사람한테  어째 는가 물어본다고 해  그래  

나는 15만 원 가, 그거 하나 값  양 라고 . 그래  그거는 후보님  

알고 계시  나 에라  안 갚아주겠나 러  내가 랬는 , 그거는 나

에 님하고 얘 를 해 갖고 하  겠 .

     - ○○ : 내가  게.

     - ○○ : 아닙니다.

     - ○○ : . 그런 거야 뭐 *** *** ***

     - ○○ : , 그러  15만 원  걸  해 갖고. 수  하나 드릴 .

     - ○○ : 아 고~ 무슨!

     - ○○ : 그러  화 품 값 304만 원 가 하고, 거 15만 원하고 그 게  걸  그

게...

     - ○○ : 그래. 어, 어. *** *** ***     

     (마) ○○이 자신  이름  보낸 장품 트  명목  1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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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 고, 장품 이 부족 다고 거짓말  여  돈  갔다고 라

도, ○○에게  돈  지  당시 고인 이○○  사는, ○○이 거에 여 

도움   해 사람들에게 돌린 장품   지 다는 것이었다고 이 상당

다. 

    (2)  본 사 들  모  종합 면, 고인 이○○이 ○○에게 150,000원  

공  것 역시 ‘ 거운동과 여’ 이루어진 것임  인   있다. 라  고인 

이○○  변 인  이 부분 주장  들이지 니 다.  

  3) ○○  단  심부름꾼 내지는 달자에 불과 다는 주장에 여

   살 건 , 임○○에게 장품 트를 주 여 구매  사람  엄연히 ○○이

고, 장품  송 명 인도 ○○이었는 , 외 는 ○○이 채 자일 뿐, 

장품  구매  결 에 있어  거사 소는  드러나지 는다. 라  임○○에

게 장품  지 는 것  외 는 ○○이 자신  채 를 변 는 것이

므 , ○○이 고인 이○○ 부  돈   자신이 임○○에게 직  지

는 것이 원 인 결  태가  것이지만, 이 사건에 는 간 단계를 생략 여 

고인 이○○ 이 임○○에게 직  송 는 식  취했  뿐이라고 볼  있는 , 

외 계상 채 자  결과  자신  채 를 변  뿐인( ○○  거사

소  자  장품 이 결 써 스스  경  출연  면 는 이익  얻

었다고  것이다) ○○이 단  심부름꾼 내지 달자에 불과 다고  는 없

다3). 라  고인 이○○, ○○  그 변 인  이 부분 주장도 들이지 니

3) 이 사건에  같이 우  장품 트를 구입 여 돌리고 차후에  결 는 것 , 돈  

  그 돈   구입해 돌린 경우  본질 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, 후자  

경우 품이 공  것  인 는 데에는 별다른 이 없다고 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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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  

4. 고인 이○○, ○○  1,500,000원 공  에 여

 가. 주장

  고인 ○○가 ○○에게 2회에 걸쳐 1,500,000원   것  사실이지만, ① 이는 

고인 이○○과는  행 이고, ② ○○  이미 계획  특  모임  식사 용

에 사용 다는 명목  고인 ○○ 부  1,500,000원  는 , 이처럼 단  

심부름꾼 내지는 달자  지 에 있는 ○○에게  1,500,000원  지 다고 

여 이를 가리  ‘ ○○에 ’ 품 공 행 라고  는 없다. 

 나. 단

  1) 고인 이○○과 다는 주장에 여

   가)  법리

    2인 이상이 공모 여 범죄에 공동 가공 는 공범 계  경우 공모는 법 상 어떤 

 요구 는 것이 니고 공범자 상 간에 직  는 간  범죄  공동실행에 

 인 사연락이 있 면 족 고, 이에  직 증거가 없 라도 황사실과 

경험법 에 여 이를 인   있다( 법원 2002. 6. 28. 고 2002도868 결 등 

참조).

   나) 이 사건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각 사 이 인 다.

    (1) ○○  사  이래 이 법 에 이르 지 ‘ 고인 이○○에게 지지 언 

 식사모임과 해 용이 요 다고 니, 고인 이○○이 이번 건  고인 

○○에게 이야 했 니  ○○ 부  돈  라며 고인 ○○를 소개시  

주었고, 이에 라 고인 ○○ 부  1,500,000원  다’는 취지  구체 이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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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게 진 고 있다. 

    (2) 고인 ○○는 검찰  이 법 에  ‘2012. 2. 22.경 거사 소에  ○○

 처  만났는데, 고인 이○○이 ○○  캠 에  열심히 일 는 사람이라고 소

개 다. 당시 ○○이 고인 이○○에게 식  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지 겠

느냐고 말 는 것  들었고, 지지 언이라는 말도 들었다’는 취지  각 진 다. 

    (3) ○○는 검찰에  “2012. 2. 22. 지지 언   모임이 산  에 ○

○에게 모임  용  어떻게 는지 니, ○○이  해주겠다고 말

고, ○○에게  이○○  해 지인들 2  도  식사 는데, 내 돈  사 는 

그 다는 취지  말  이 있 며, ○○이 모임 용  ‘우리’가  해 다고 

말해 이○○  거캠  쪽 사람들이 부담 는 것일 도 있겠다고 생각 다”는 취

지  진 다.  

    (4) 식사 용에 여 고인 이○○과 사이에 사 에 이야 가 없었다고  경

우, ○○과 고인 ○○는 2012. 2. 22. 처  만난 사이인데, 그러  상황에  ○

○이 다짜고짜 고인 ○○에게 ‘ 고인 이○○   지지 언 모임  식 ’ 운

운 면  돈  요구 다는 것  상식에 다고 보이고, 고인 ○○ 역시 고인 

이○○  거운동  도 주는 입장에  거  여 거  돈이 갈 경우 공직

거법  등  가 생  도 있다는  충분히 인식 고 있었  것  보

이는데4),  같이 험이 르는 행 를 고인 이○○  지시나 동인과  상  등

도 없이 고인 ○○가 함부  처리 고, 사후에 고인 이○○에게 보고도 지 

다는 것   납득  어 다고  것이다.  

4) 고인 이○○  난처함  어주  다는 고인 ○○ 주장  도 는 달리, 자칫 면 고인 

이○○  매우 곤란  상황에 처 게   있다고 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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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(5) 좀 에 본 ○○  진   ‘2012. 2. 22. 지지 언  논   모임이 

산  에, ○○가 여러 사람  만나는데 자  돈 는 만날  없지 느냐고 

말 는데, 본인  이를 돈  달라는 말  이해 고, 고인 이○○에게 보고 다’

는 취지  ○○  이 법 에  진 에 르면, 지지 언 모임  용 에 

여는 2012. 2. 22. 이 에 이미 이야 가 나  것  보이는 , 사 에 고인 

이○○과 ○○ 사이에,  모임에 소요 는 용  고인 ○○가 지  

는 논 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 다. 

     (6) 이 부분 범행과 여 ○○이 2012. 3.  고인 이○○과  를 

녹   있는데,  는 고인 이○○이  1,500,000원  지 사실  이미 고 

있   여 이루어진 것  보이는 , 그   주요내용  래  같다.

     < 화내 >

     - ○○ : … 전에 ○○씨 150만 원 *** 았다 아닙니 . 그래 그, ○○씨 그거 

식... 뭐 그거 식  100만 원 들었다 해  50만 원 가 고  거  그

 ***

     - ○○ : 그거 사무 에게 ***

     - ○○ : 한테 주  니 ?

     - ○○ : *** 그거 뭐 *** 야 할  르겠는 ...

     - ○○ : 그래 가 고  걸 갖다가 , 후보님  개해 갖고  거  문에 

 야  뭐 어 게 해야  나는 르겠어 .

     - ○○ : 그거  주  는거 .

     - ○○ : 아, 그러  니 . 그러  내가 그래할게 .         

     (7) ○○ 진  신  탄핵 는 변 인  몇 가지 주장들  이에  

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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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(가) ○○  고인 ○○ 부  돈   당시  상황에 여 검찰과 이 

법 에   다르게 진 고 있다는 주장에 여 살 건 , 돈   당시  상

황과 여 ○○  진 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이 도 나, 이는 매우 

지엽 인 사항에 불과 다고 보인다. 

      (나) 고인 이○○이 거사 소에 상주 는 사람도 닌 고인 ○○  

여  ○○에게 돈  주도  다는 것  이해  어 다는 주장에 여 보건

, 고인 이○○  고인 ○○를 주 랫동  고 지내면  고인 ○○가 

공직에  러난 후에도 좋  일자리를   도  가 게 지낸 것  보이는

,  같이 평소 신뢰 는 사람에게 공직 거법상 가  소지가 있는 용과 

 를 처리 도  맡 는 것  충분히 가능  일이라고 단 다. 

      (다) 고인 이○○  지시  고인 ○○가 ○○에게 돈   것이라면, 

고인 ○○ 는 ○○  요구  3,000,000원  다 주어야 고인 이○○  지시

를 충실히 르는 것이 다는 주장에 여는, 당시 모임에 참  사람들  자나 

요  식사 용 등이 명 게 특 지  상황에 , 식사 용 지 과  업

 처리를 포  지시  고인 ○○ 는 당장 자신이 조달   있는 범

 내   용  지  도 있다고 보인다( 고인 ○○  진 과 같

이 ○○이 이야 는 용이  과 다고 단했  일 도 있다).  

    나)  본 사 들  모  종합 면, 고인 이○○이 ○○에게 1,500,000원  

공 는 것에 여 고인 ○○  공모  사실  충분히 인   있다. 라  

고인 이○○, ○○  그 변 인   주장  들이지 니 다. 

  2) ○○  단  심부름꾼 내지는 달자에 불과 다는 주장에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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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가)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사 들이 인 다.

    (1) 고인 ○○가 ○○에게 1,500,000원  지  당시 지지 언  식사모

임에 참  사람들   자나 1인당 소요  식사 용 등에 여 결  가 

없었다. 

    (2) 고인 이○○ 에 도 ○○에게  돈  주면  구에게 얼마  식사

용  지불 라고 구체  특 지는  것  보인다.

    (3) ○○  식사 용  지  1,500,000원  1,000,000원  ○○에게 지

면   돈  식사에 소요  용  보 , 남는 것이 있 면 지지 언이 

산 어 마 이 상  ○○  ○○  달래주   자리 용  사용 라고 

며, 편 사용 지  나 지 500,000원  ○○  통해 고인 ○○에게 

도 다. 

    (4) 야당 인사들  고인 이○○에  지지 언   모임  추진도 ○○

 에  롯  것  보인다.  

   나)  본 사 들  모  종합 면, ○○에게는  1,500,000원  사용과 

여 상당  도  단과 재량  여지가 있었  것  보이고, ○○이 단  심

부름꾼이나 달자에 불과 다고  는 없다. 라  고인 이○○, ○○  그 

변 인  이 부분 주장도 들이지 니 다.  

5. 고인 ○○  1,000,000원  에 여

 가. 주장

  고인 ○○가 ○○ 부  1,000,000원   것  사실이지만, 이는 지지

언 논 를  식사모임  용이 니라, 지지 언 추진이 취소 써 ○○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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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가 많이 나 있  ○○  ○○  달래   개인  차원에  해  

자리 용   것이어 , ‘ 거운동과 여’  돈이라고   없다. 

 나. 단

  1) 이 사건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각 사 이 인 다.

   가) ○○  사  이래 이 법 에 이르 지 ‘ ○○ 부  이○○   지

지 언 논   식사모임  용  1,500,000원   고인 ○○ 등  만

나러 가는 도 에 이○○ 부  를 는데, 이○○이 지지 언 추진  보

라고 다. 그래  이○○에게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다는데 식사는 라고 해야 

지 겠느냐고 니 이○○이 그 게 라고 여 고인 ○○ 등  만나 지지 언

 보 해 달라고 말 면  모인 사람들끼리 식사는 고 추후 용  달라고 

다. 나 에 고인 ○○가 몇몇 사람끼리 만나  고  마셨다고 여 

고인 ○○에게 1,000,000원 도 주면 겠냐고 니, 그 도면 찮겠다고 여 

고인 ○○에게 1,000,000원  주면   돈  가 난 ○○, ○○과 이라

도 잔 며 마  다독거  주라고 다’는 취지  구체 이고 일 게 진 고 

있다.

   나) 고인 ○○는 검찰에  ‘2012. 2. 21.경 ○○이  이○○ 지지 언 

논 를  모임  라고 여 ○○, ○○과 각자 지인들 10여명에게 여 

식사를 함께  다. 그런데 지인들  만나  약속  날 ○○이 느닷

없이 지지 언  보 라고 고, 지인들과  모임  갑자  취소  가 없어 지

인 3명과 식사를 함께 다. 그리고 ○○과 ○○도 지인들  만나  했다고 

들었는데, 4~5명 도가 나 다고 들었다’는 취지  진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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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다) ○○는 검찰  이 법 에  “이○○ 부  ○○  소개  후 이○○

과 ○○이 는 이야 를 얼  들었는데, ○○이 이○○에게 ‘식 는 우리가 부담

해야 지 겠느냐’는 등  말  고, 이○○  그 모임에 가지 겠다고 말

다. 후보자  나  ○○에게 슨 일인지 어보니 ○○이 ‘ 늘 에 야당인

사들 50~60명 도가 모여 식사를 고 는데, 그 사람들  이○○  지지  

해 모이는 것이고 어 면 지지 명이 나  도 있다. 우리가  모임  값 도는 

내 야 는 것 니냐, 1인당 50,000~60,000원 도  용이 들 것 같다’고 말

고, 이에  과 다는 생각이 들어 ○○에게 ‘그 사람들 거 에  이나 얻어

고 다니는 사람들 니냐, 당신이  라’는 취지  말 며 나 랐 니, ○○이 

‘자신이  그 사람들에게 약속  는데,  이행이 지 면 얼마나 우리

를 욕 겠느냐. 얼마라도 좀 도 달라‘며 주 난처해 다”는 취지  각 진   

있다.   

   라) 이○○ 역시 검찰에  ‘2012. 2. 22.경 지지 언  논   모임이 

있 니 참 해달라는 이야 를 ○○ 부  들었 나, 자신에게 도움이 지  

것 같  가지 는 편이 나  것 같다고 말 다’는 취지  진 다. 

   마) 고인 ○○는  검찰 조사에 는 ○○ 부  1,000,000원   사

실  부인 다가 2회 검찰 조사에  이를 번복 여 1,000,000원   사실  시

인 도 다.   

   ) 1,000,000원이라는  단 히 몇몇 사람  개인 인 해를  자리 

용이라고 보 에는 그 가 과도  것  단 고, 과연 ○○이 거사 소에

  돈  자  마   같  용처에 쓰라고   있었  것인지 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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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사) 가사 ○○이 ○○  ○○  달래   자리 용  고인 ○○

에게 1,000,000원  지 다고 라도, 이는 히 ○○과 ○○, ○○ 사

이에  개인 인 감  풀   데 그 는 것이라고만 보 는 어 고,  걸   

나 가 지지 언  보  내지 취소  인 여 계가 소원해  도 있는 ○○, 

○○ 등(이들  도구에 랜 간 거주 여 어느 도 를 보   있고 거운

동 과 에  도움   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인다)과  계를 복원 고 어도 이

들이 고인 이○○에게 불리  행동  는 것  지 고자 는 포 이 린 것이

라고 볼 여지가 충분 다.       

  2)  본 사 들  종합 면, 고인 ○○가 ‘ 거운동과 여’ ○○

부  1,000,000원  공  사실  충분히 인   있다. 라  고인 ○○  

변 인   주장  들이지 니 다.

6. 고인 ○○  5,000,000원 공  에 여

 가. 주장

  고인 ○○이 ○○에게 5,000,000원   것  사실이다. 그러나 ① ○○과 

그  처 ○○이 이○○  거사 소에  자원 사자  동  것  이○○이 당내 

경   시 , 이들  자원 사는 이○○  당내 경   것이었다고 

 것인데, 공직 거법 230조 1항 4 , 135조 3항  당내 경  과 에  

품 공에 여는 용 지 니 고, ② 고인 ○○  ○○이 편이 어

워 돈  요구 다고 생각 고, 자신이 ○○  이○○에게 소개  사람  이 

일에 여 책임  지  해 ○○에게 5,000,000원   것이지 ‘ 거운동과 

여’  돈  지  것  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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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단

  1) ○○과 ○○  자원 사 동이 당내 경   것이라는 주장에 여

  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면, ○○과 ○○이 이○○  거사 소에  자원

사 동   시 이 이○○이 당내 경  거쳐 공천   이 인 것  사실이나, 

○○과 ○○이  거운동이 단지 당내 경   것에만 다고 볼 별다

른 자료가 없 므 (당시 ○○과 ○○  리 일  권자들  상  거운동  

 것  보인다), 고인 ○○  변 인  이 부분 주장  들이지 니 다.

  2) 5,000,000원  공  거운동 이 없다는 주장에 여

   가)  법리

    공직 거법 97조 1항  ‘ 거운동  여’에는 거에  당   리  

보도를 게 는 극 인 목 뿐만 니라 불리  보도를 회 는 소극 인 목

도 포함 다고  것이고( 법원 2010. 12. 9. 고 2010도10451 결 등 참조), ‘

거운동과 여’는 ‘ 거운동에 즈 여, 거운동에  사항  동  여’라는 

미 , ‘ 거운동  여’보다 범  개 이라고 함 ( 법원 2006. 6. 27. 

고 2006도2370 결 등 참조)  본  같 , 이에 추어 ‘ 거운동과 

여’에는 거에  불리 거나 부 인 결과가 생 는 것  지 거나 회  

 것도 포함 다고 보 야  것이다.  

   나) 이 사건 증거들에 면, 다 과 같  각 사 이 인 다. 

    (1) ○○  사  이래 이 법 에 이르 지 “2012. 3. 경 이○○과 

○○에게 나  동경  1,200,000원과 ○○이 2개월 동  후보자 처  행 를 

 가 4,000,000원  달라고 요구 는데, 그 부  며  후에 만난 ○○이 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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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5,000,000원이 들어 있는 자신  들 명  통장  보여주면  ‘이차 이 이 돈  

에게 주라고 다, 이에 해 는 이차 과 우리 3명만 는 것  자’고 말

다”는 취지  구체 이고 일 게 진 고 있다.

    (2) 고인 ○○  ① 검찰에 는 “이○○이 를 해  ○○이 사 소에  

싸움  고 돈  요구 다고 말 다.  통  당시 이○○ 부  ‘ 거사 소에

는 돈    없다’는 말  들  것 같 도 데, 여튼 속  ‘나  책임지라는 

인가 보다’ 고 생각 다. 그래  ○○  만나 타일러 보고 그래도 말  듣지 

면 내가 ○○  이○○에게 소개했 니 ○○에게 돈이라도 야겠다고 마  

었다. 그 후 ○○  만나 ○○에게 ‘ 거철이고 니 조용 게 자. 자원 사 

러 면   달에 2,000,000원  달라고 면 느냐’고 면  타일 는데, 도

히 돈  주지 면   것 같 5) ○○에게 5,000,000원  주었다”는 취지  

진 고, ② 이 법 에 는 “이○○이 를 걸어 ‘ ○○이 사 소에  싸움  

는 등 도움이  다. 그러니 소개  사람이 책임  라’라는 취지  말 다. 당시 

이○○  척 질이 난 상태 같 는데, 내가 에 있 라도 면 나를 들겨 

 것 같  분 다. 이에 나는 마 도 지 못 고 그 다 날  울에  부

산  내  ○○  만났다”는 취지  진 다.    

    (3) 이○○  검찰에  “ ○○ 부  ○○이 보 를 요구 다는 이야 를 듣

고 ○○에게 를 여 싫  소리를 니 ○○이 ‘ 다, 죄송 다’고 말

고, 그 다 날  ○○이 부산  내  ○○  만난 것  다”는 취지

5) 그런데 고인 ○○  진 에 는   ○○에게 돈   에 없었는지에  경  명  

거  찾 보  어 고, 편 고인 ○○  검찰에 는 ‘부산에 내 갈 부  5,000,000원   생

각이었다’고 진 도 다(증거  2권, 1020면)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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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다.  

    (4) 고인 ○○  ○○과 ○○이 이○○  거사 소에  거운동원  

일 고 있다는 사실  잘 고 있었고, ○○이 요구 는 500여만 원  명목이 엇

인지도 고 있었 에도, 이를 감 해 보 는 등  시도를 거  지  채 ○○

이 요구 는 인 5,000,000원  그  지  것  보인다(  고인 ○○

 매우 다 게 일처리를 다는 느낌  지우  어 다). 

    (5) 고인 ○○  평범  회사원에 불과 고, 편 ○○  고인 ○○  

사 나가 재  남자가 데리고  들 ,  래가 잦다거나 평소 분이 있

었  사이도 니었  것  보이는데, 고인 ○○이 굳이 자신  들 부  돈

 리면 지 ○○  어 운 편  걱 여 5,000,000원이라는 지  돈  

 이 가 있었는지 이다.     

   다)  본 사 들  모  종합 면, 당시 고인 ○○에게는 자신이 소개  일

에 여 책임  진다는 생각과 불어 행여라도 ○○이 말썽  부리거나 거운동

 해 는 등 거에 부 인 향  끼 지 못 도  는 사가 있었  부

 어 다고 보이므 ,  5,000,000원  ‘ 거운동과 여’ 지  것임  충

분히 인   있다고  것이다. 라  고인 ○○  변 인   주장  

들이지 니 다.      

7. 고인 ○○  변 인  주장에 여

 가. 주장

  장품  3,086,000원  불법 거운동    구매  장품 매

업자에게 결  것인 , 고인 ○○이 동  상당  이익  공  것  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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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인 부  이를 추징 다면, 이는 추징에  법리를 해  것이다. 

 나. 단

  고인 이○○ 에  임○○에게  3,086,000원  송 함 써 외 계상 장

품  채 자인 고인 ○○이 자신  경  출연  면 는 재산상 이익  

공 다고  것임   본  같 므 , 이  다른 에  있는 고인 ○

○  변 인   주장  들이지 니 다.

  

양형의 이유   

1. 고인 이○○

 고인  19  국회 원 거에 출마 여 당  사람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

후보자 신분  거운동원 등에게 갈 트를 주어 부행 를 고, 부산

지역 언 사 자들에게 갈 트를 공 며, 거운동과 여 ○○

에게 합계 5,000,000원에 가 운 품 타 이익  공 다. 

  부행  과 여 보면, 부행 는 개인  자 운 사결 에 

여 행 여 야  거에  부  경  이익 등  개인  자 사를 곡시킬 

험이 있어 공직 거법 113조 1항에  거  명 과 공  보장  

여 부행  명목, 식, 시 를 불 고 원  이를 지 고 있는 , 고인

 이처럼 거  공  심히 해 는 부행  등  지 야  지 에 있었 에

도  18회에 걸쳐  등  공 다는 에  그 죄질이 결  가볍지 니 고, 

부 도 200여만 원에 이르러 지 니 다고  것이다. 

 다  자들에   공  과 여 는, 거가 가 운 시 에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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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 주도   있는 자들에게  공  이 부분 범행  거에  공  

경쟁  어 게 고 권자  른 택  해  뿐만 니라 매스컴이 갖는 

과  고   거에 향  미  가능 이 지  역시 그 죄질이 가

볍지 니 고,  공  자  자도 6명에 이르러 난가능 이 크다.  

  ○○에  품 타 이익 공  과 여 보건 , 공직 거법  

그동  우리나라 각종 거에  고질 인 병폐  여겨   권 거를 차단 여 민

 곡  지 고 궁극 는 거  공  고  여, 미리 신고  

거사 원 등에 여 일   당  지 거나 실 보상만    있도  

고, 그 외에는 명목 여 를 불 고 거운동과  품 등  공  엄격히 

지 고 있는 , 고인  자신   불법 인 거운동에 사용  자  명목  

○○에게 이를 공 여 그 죄질이 불량 고, 공  품 등  도 지 니

다.

 그 에 고인  후보자 신분  구보다도 높  법 신과 공직 거법 

에  경각심  가 야  지 에 있었 에도, 여러 건  공직 거법  범행  

질 고 ○○과 ○○  각 범행이 자신  지시 내지 인 에 이루어 에도, 

동인들과  공모사실  극구 부인 는 편, 자신  행 는 인 것이라거나 거

 이 없다는 등  변명 고 있어 여 히 그 잘못  우 지 고 있는 것

 보이는 , 깨 고 공명  거  착이라는 국민  여망에 부  해

는 불법 는 탈법 인 거운동에 여 엄 게 처  요가 있는  등에 

추어 그 책임이 결  가볍지 고, 고인  ○○, ○○  이 사건 각 공직 거법 

 범행 지 궁극 ․ 종  책임 야  지 에 있는 상 자  가장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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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책임  질  에 없다고 보인다.  

  같  사 들  모  고 면,  고인에게 런 범죄 이 없고, 공 원

 랜 간 실 게 근 해 며, 고인  부행  상 이 고인 자

신  거운동원들  그 범행 경 에 다소나마 참작  만  사 이 있는  등과 

고인  연 , 행, 경, 범행 후  황 등  사  감 라도 고인에게 당

효 인 징역  고 는 것이 불가 다고 단 어 주 과 같이 결 다.

2. 고인 ○○

 고인  이○○  거운동   거사 장 , 이○○과 마찬가지  높  

법 신과 공직 거법 에  경각심이 요구 다고  것임에도, 이○○과 공모

여 ○○에게 3,086,000원 상당  재산상 이익  공 는 , 이는 거구민 는 

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린 에   공  것이어  그 

죄질이 불량  ,  이 사건 범행에 여 사 에  부인과 허 진  일

함 써 사에 상당   래 도  , 공  이익이 지 니   등

에 추어 고인  엄히 처벌  요가 있다. 

 다만, 고인  이○○과 ○○이 거구민 등에게 장품  돌리는 일에는 직

 가담 지 니  것  보이는 , 1회  벌  과 이외에는 별다른 사처벌 

이 없는 , 그 에 고인  연 , 행, 경, 범행 후  황 등 이 사건 변

과 에 나타난  양 조건  참작 여 주 과 같이 결 다. 

3. 고인 ○○

 고인  이○○과 공모 여 ○○에게 1,500,000원  공 는 ,  돈  이○○

에  지지 언 논 를  모임  식사 용 지 이라는 불법 인 목  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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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 것이어  그 죄질이 좋지 니  , 공  이 지 니   등에 추어 

고인  엄히 처벌  요가 있다. 

 다만, 고인  종래 나 거에  동  해  사람이 니라 평소 이○

○ 부  많  도움  는 등  분 계를 맺고 있  사람  이○○이 처

 거에 출마 게 면  그 거운동  도 주 고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

른 것  보여 그 경 에 다소나마 참작  만  사 이 있는 , 2회  벌  과 

이외에는 사처벌   이 없는 , 그 에 고인  연 , 행, 경, 범행 

후  황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 양 조건  참작 여 주 과 같이 결

다. 

4. 고인 ○○

 고인  거운동과 여 ○○ 부  1,000,000원  공 는 ,  본 

 같이 공직 거법  거운동과  품 공행 를 면  그러  품

 행 에 여도 엄격히 규 고 이에  행 에 여 엄  처벌  

규 고 있는 , 특히 고인  랜 간 당 동  해 면  이러  공직 거법

 입법취지   규  등  잘 고 있었  것  보임에도 불구 고 1,000,000원

이라는 지  품    등에 추어 보면, 고인  죄책  결  가볍지 

니 다. 

 다만, 고인  1회  벌  과 이외에는 달리 사처벌   이 없는 ,  

1,000,000원  몰 는 , 그 에 고인  연 , 행, 경, 범행 후  황 등 이 

사건 변 에 나타난  양 조건  참작 여 주 과 같이 결 다. 

5. 고인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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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인  거운동과 여 ○○에게 5,000,000원  공 는 , 이는 지 

 인  등에 추어 그에 상  처벌이 요 다.  

 다만, 고인  이○○ 부  ○○이 거사 소에  를 일 킨다는 항 를 

고 자신이 소개해  사람에  책임감 등 에 ○○에게 돈   것  보

이는 면도 없지  그 범행 경 에 다소나마 참작  만  사 이 있는 , 래 

 집행  과 외에 별다른 범죄 이 없는 , 그 에 고인  연 , 행, 

경, 범행 후  황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 양 조건  참작 여 주 과 같

이 결 다.    

6. 고인 ○○

 고인  이○○  여 거구민 등에게  돌리는 부행 를 고, 이○○, 

○○, ○○, ○○ 부  거운동과 여 10,000,000원에 가 운 품 

타 이익  공 며, 거운동과 여 ○○에게 1,000,000원  공 도 

는 ,  부행  횟 가 15회에 이르고 그 부 도 200여만 원에 이르러 

지 니  , 공  품 등  가 거  10,000,000원에 이르는 , 다른 

고인들  범행에 이 여 여 이를 도  , 공  품 등  불법 인 

거운동에 사용   등에 추어 그 책임이 겁다고  것이다.   

 다만, 고인이 자신  범행  모  인 면  고 있는 , 자 면  이 사

건 각 범행  모  실체를 사실  힌 , ○○ 부   5,000,000원  어

느 도 실 변상 인 격도 있는 것  보이는 ,  5,000,000원  포함 여 이 

사건 각 범행  얻  품 타 이익  몰  내지 추징당 는 , 동종범행  처

벌  이 없는 , 그 에 고인  연 , 행, 경, 범행 후  황 등 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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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변 에 나타난  양 조건  참작 여 주 과 같이 결 다.

 

무죄부분(피고인 이○○의 기자들에 한 기부행 의 )  

1. 공소사실  요지

 후보자(후보자가 고자 는 자를 포함 다)는 당해 거구 에 있는 자나 ․

단체․시  는 당해 거구  에 있 라도 그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

․단체․시 에 부행 를   없다. 

 고인 이○○  2012. 1. 16. 부산 부산진구 ○○동 ○○○○ 트 ○○동 ○○ 에

 ○○신  자인 구○○에게 택 를 도달 게 는 법  시가 73,150원 상당  

갈 트를  것  롯 여 별지 범죄일람  1  번 18 내지 23 재  같

이 부산지역 언 사 부 자 6명에게 택  갈 트를 주었다. 

 이 써 고인 이○○ 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6명에게 합계 438,900원 상당

 갈 트를 주어 부행 를 다. 

2. 단

 공직 거법 113조 1항  부행  상   ‘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’란 당

해 거구민  가족ㆍ 지ㆍ 구ㆍ직장동료ㆍ상 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 목회 등 

일  연 ㆍ인간  계를 가지고 있어 그 거구민  사결 에 직  는 간

 어떠  향  미   있는 가능 이 있는 사람  말 며 그 연고를 맺게 

 사 는 불 다( 법원 2007. 11. 16. 고 2007도7205 결 등 참조).  

  같  법리에 추어 살 건 , 에 면, 고인 이○○이  같이 자 

6명에게 갈 트를  사실  인 나, 검사가 출  증거들만 는 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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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이 부산 도구 거구민과 연고가 있다는 사실  인 에 부족 고, 달리 이를 

인  증거가 없다.  

 라  이 부분 각 공소사실  범죄 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여 사소송법 

325조 후단에 여 죄를 고 여야  것이나, 이  상상  경합  계에 있는 

시 1  가항  자들에  품 공  인  각 공직 거법 죄를 죄  

인  이상 주 에   죄를 고 지 니 다.  

재 장      사      이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허 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나상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